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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등의변화가환기된경제상황의위기감에서부터시작되었다는것이바른인식일것이다.

특히, 1989년의「1.57쇼크1)」라 불리는 합계출생률의 저하는 이후의 초고령사회를 지탱해야 하

는 노동력의 감소를 야기시키는 것이므로 노동력 감소로 인한 사회 전반에 걸친 경제력 저하를

걱정한 일본의 정/재계가 노동정책의일환으로서 아동양육지원을 강하게 요청하였으며정책화가

급격하게이루어졌다.

일본의 대표적인아동양육지원책들로서1 9 9 4년의 엔젤플랜, 1 9 9 9년의 신엔젤플랜등이있었다. 이

러한정책들에도불구하고더욱더낮아지고있는저출산문제와아동양육에관한여러가지문제로

인해일본은새로운지원책을추진하게되어움직이고있다. 2 0 0 3년 일본은새로운아동양육지원책으

로서, 소자화사회대책기본법과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을추진하는등정책적으로움직이고있다.

2) 연구의필요성과목적

본 연구에서는 아동양육지원책에관한정비는 사회보장과사회복지면에서 중요한 요소들이므

로 그것들의정책적방향등을연구하는것은한국사회의가정지원책에서도중요한 의미를가진

다고 생각하고 일본의 아동양육지원에관한 최근의 사회제도및 정책 등을 파악하는것을 그 목

적으로한다.

이런 목적을 기본으로 한 본 연구는 이후 가정 혹은 아동·가정정책에대해 시책을 전망하는

일조와 함께 아동양육지원책에 있어서 아동양육지원의 세이프티 네트웍 시스템( S a f e t y

Network System)의 정비에대한시책을전망하는소재로제공될수 있다.

2. 아동양육지원의개념적검토

1) 아동복지법제정당시보여지는아동양육지원의이념

일본의 패전직후, 극도의사회적 혼란으로 빈곤, 걸식으로인한 전쟁고아와 유랑아등의 문제로

일본정부시책은응급적인대책으로서뿐인문제가심각화되는보호시설의강제수용이치안대책

으로이루어져, 그것을강화하기위해“兒童保護法要綱案(아동보호법요강안)”이 중앙사회사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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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문제제기

오늘날 일본사회는 아동과 가정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러한 가정환경

의 변화로 인해 아동을 성장 발달시키는사회적 역량이 급속도로 저하되고있다. 그로인한 부작

용의 현상으로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였으며비행아동 및 학교와 사회생활을 거부하는 아동 등

아동양육에대한문제가 점차심각한 수준의 사회현상으로대두되어지고있다. 특히가정 내에서

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그에 대한 예방과 조기발견 및 조기대응 그리고

적절한 케어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아동양육지원 세이프티 네트웍 시스템( S a f e t y

Network System)의 정비를추구하는것이큰 과제로서부각되고있다.

소자고령화(少子高齡化) 현상으로인한 아동양육지원시스템의 정비와 더불어서 아동양육지원

의 니즈에도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1990년대 초부터 아동양육지원책은

일본사회내에서큰 정책적과제가되었다.

다시말해, 이러한소자화에관한정책은아동양육의불안의확대와아동학대건수의증가에대한

위기감으로부터그 필요성이대두되었다고보는것이일반적인식이다. 그러나실제로아동양육지원

이 정책과제로된 것은아동양육의상황의위기 의식에서시작되었다기보다는일본의인구구조와

정책동향정책동향

소자고령화(少子高齡化) 현상을경험하고있는

일본사회의아동양육지원에관한정책적동향
The trend of child-rearing policy in aged society with fewer children in Japan.

최 진 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해외정보위원

일본 오사카시립대학 대학원 생활과학연구과 통합사회복지코스소자사회과학 후기박사과정.

소자고령화(少子高齡化)현상을경험하고있는일본사회의아동양육지원에관한정책적동향

1) 1989년에 합계출생율이 1.57로 나타나, 그때까지 1966년의 1.58이 가장 낮다고 여겨졌던 중, 1.58보다 더 낮은

수치이므로, 소자화 경향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정착되었다. 그 이후 일본은 출생율의 저하는 나라 전체

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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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서비스로서의 의미와 교육서비스로의 의미까지 그 용어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애매하게

간주되어지고있다6)고 西鄕(사이고우)는지적하고있다.

이것은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아동양육을 이해하는것이아닌 포괄적인개념으로 보는시점이

중요하다고생각된다. 그러나아동양육지원에관한아동복지영역에서전문화된연구는 아직미흡

하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아동복지를 광의적 혹은 협의적인 의미로서도 파악하지 않는다. 아동복지

에서의 아동양육지원은, 아이들과그 가정을 위해최대한의 양육이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하여 아

이들과그 가정의사정에맞게적합한아동양육지원서비스를제공한다는생각을가지고있다.

구체적으로 필자가 언급하는아동복지의 대상은, “모든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이며, 아동복

지는, “모든아동과그 가정의생활에있어서무엇인가의곤란을가지고있어, 그것이문제가되는

것을인식하여그 아동과가정의문제해결혹은예방을위해하는모든원조활동”이다.

구체적으로이하①, ②, ③에관한원조활동이다.

① 모든아동과그 가정의권리옹호

② 모든아동과그 가정의아동양육지원

③ 모든아동과그 가정의지역지원

3) 아동을둘러싼사회의변화

일본의 아이들을 둘러싼 사회의 변화는 아동복지법제정당시와 다르게 변화되어 왔다. 소자고

령사회의진행으로사회전체를시야에넣은서비스시점이필요로하고있다. 

소자화는 아동복지서비스의확장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소자화대책의 여러 가지 시책

에서도볼 수 있지만정책영역을넘어선통합적인정책이필요로되어진다. 아이들을마음놓고낳

고 기를수 있는환경을제공하는것이중요하다.

(1) 아동복지(兒童福祉)에서아동가정복지(兒童家庭福祉)로

아이들을둘러싼환경의변화로인해일본사회복지학분야에서는전통적인용어로서의아동복

지(兒童福祉)가아닌 아동가정복지 혹은 어린이가정복지(兒童家庭福祉)라는새로운 개념으로 새

소자고령화(少子高齡化)현상을경험하고있는일본사회의아동양육지원에관한정책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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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선언급되어지게되었다. 그러나중앙사회사업협회는법의대상으로서아동은 특수아동으로한

정하는 것이아니라, 전아동을대상으로 하여일반적 보호를 중심으로법이명료·적극성을나타

내는것이필요하다고하여명칭도아동복지법으로제안했다2).

“모든 아이들은 역사의 희망으로서 심신 건강히 육성되지 않으면 안된다.”이것은1947년 1월

4일 일본아동복지법제 1조의안으로되어있다3). 당시 법률제정에관련된 사람들은역사의 희망

이라는 단어를하나의 꿈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른바, 사회가모든어린이들의성장발달을보호자

와 함께이루어밝은미래를구축하는것이가능하도록하는기대에서였다. 최종적으로역사의희

망이라는문학적인표현이사용되지않았던것은적어도법의정신상, 특정의아이들의보호를목

적으로하는법률로서가아니라, 모든아이들의복지를꾀하는목적으로인법률로서아동복지법은

같은해 12월 12일에공포되어그 이듬해부터시행되었다4).

적어도 보호자, 양육자와함께 나라가 모든 아이들의 복지를 함께 지탱해 나간다는 현 아동양

육지원의이념은그 당시이미존재했다,

아동복지법제정에관련되었던松崎芳伸(마쯔자키요시노부: 당시후생성아동국기획과장)는

“모든 아이들의복지”의 구체화로서특히보육소와아동후생시설(아동관, 아동유원등)을기대했

다고 한다5). 이것은 부모양육(부모로서 아동을 기를 수 있게끔 하는 부모성장의 의미)에 가까운

지원방향성이있었음을알 수 있다.

2) 본연구의아동양육지원의개념

일본에서 아동양육지원이라는이름으로 여러 가지 실천을 포함한 아동양육지원이라는 용어는

아동을 기르는 행위를 하는 부모, 양육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으로서의 의미, 아동자신의 성장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의미, 보육서비스를말하는 단어로서의 의미, 그 외의 서비스 전반을 말하는

단어로서의의미, 영유아를대상으로하는 의미,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하는 의미, 이렇게

2) 兒童福祉法規硏究會編, 『最新兒童福祉法の解說』, 時事通信社, 2000, p.10.

3) 寺脇隆夫, 『續兒童福祉法成立資料集成』, ドメス出版, 1996, p.92.

3) “역사의 희망”이란 문구는 1월 2일의 안에는 포함되지 않고, 또 1월 8일의 안에는 삭제되어있다. 차세대육성지

원시책 위원회 보고서, 『사회연대에 의한 차세대육성지원을 향해서』(2003)에서는 시대를 넘어서 아이들을 미

래의 꿈 차세대의 희망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은 의미 심장한 것이다.

4) Yamagata Humiharu, The Journal of Child Study, Vol.10, The Japan Society for Child Study,

June 2004, p.17.

5) 山縣文治, 『現代保育論』, ミネルヴァ書房, 2002, p.72.

6) 西鄕泰之, 「保育サ一ビスと地域子育て支援」山縣文治編『社會福祉法の成立と21世紀の社會福祉』, ミネルヴァ書

房, 2001, p.175.



정/책/동/향 1 2 5

高橋(타카하시)에의해제시된“Welfare에서Well being으로10)”, “아동복지로부터아동가정복

지로11)”라는 시점과 겹치는 것이다. 高橋(타카하시)는 이런 패러다임 전환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런선행연구는아동양육지원이要保護(요보호) 상황에있는부모자녀에대한지원만이아

닌 모든부모자녀에대한지원서비스로서지향하고있음을나타내고있다.

3. 소자고령사회일본의현상황과움직임

1) 소자고령화의진행과그 위기감

2003년에 일본은 합계출산율이 인구치환수준12)인 2.08을 훨씬 밑도는 1.29로서 1.29라는 2004

년 수치발표는일본사회에서굉장한이슈의하나였다. 이것은세계에서가장낮은수준을나타내

었다. 이런 소자화의 결과, 14세 이하의 어린이의 수가 해마다 감소해서 2000년에는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차지하는비율이 증가하는추세를 나타내었다. 이러한추세로 소자화가진

행 될 경우금세기말의일본인구가반으로감소될것이라는예측도일부에서발표되고있다.

이미 1996년 당시후생성(현후생노동성) 산하의「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서1996년

의 일본여성의합계출생률인1.43을 기준으로하여장래인구예측이이루어졌다. 출생남녀비율

이 지금과 같은 여성100에 대해남성 105.2로, 이른바평균수명이 여성 83.59세, 남성 77.01세를

그대로 한 조건하에합계출산율이1.43이라면, 일본의인구는 백년후인서기 2100년에는 약 4천

900만명, 서기 3000년경에는 약 5백명, 그리고 서기 3500년경에는 대략 일본인이 한 사람이 될

것으로예측하고있었다13).

이른바 1.43이라는출생률이유지되어도일본인은이 지구상에서아주적은천오백년만존재하

는 것이된다. 지금부터천오백년전이라는것은飛鳥時代(아스카시대)직전이지만그때부터현대

까지를 거의 같은 시간이 이제부터 경과한다고하여도 일본인은 지구상에서사라지고 말게 되는

것이다. 공자가태어나고소크라테스가태어나고, 예수가태어나이미2000년 이상이되지만이제

부터일본인은2000년이지나기 전에이 지상에서소멸하게되는것이된다14)는 것은일본소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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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방향을모색하고있다7).

아동가정복지 이른바“아동가정복지서비스”라는 생각은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과1997년 아동

복지법개정과거의같은 시기에 등장한 개념이다. 이러한생각의 배경으로는위에서 언급한 아동

생활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있어서였음을믿어 의심치 않으나 그것에 더하여 국제적인 동향이

있다고하겠다. 아동권리조약은그 중 최고의영향력을끼쳤다고보겠다. 아동에게도시민적, 정치

적 권리, 능동적인권리가있음이강조되었으나이것이이용자본위(利用者本位)의복지서비스라

는 사고를보다강화시킨것이되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이 쾌적한 상태를 의미하는 월빙(Well being)사상은 생활의 질

(QOL: Quality Of Life)의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동권리조약전후에 새로운 복지이

념으로서논의되어진것이다. Social Well being은 타인의 일로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것이

였던 Social Welfare를 자기자신의 생활 연장선으로서 주체적인 보호적 복지관(觀)적 시점에서

자기자신의생활·인생의이력서의첫 페이지로서복지문제를스스로생각하게하는필요성, 이른

바 복지관(觀)이라는시점을복지이념으로의전환이였다8).

이에더불어국제가족년(1994년)에의해서 사회최소단위를가족으로보고, 그가족이 민주화되

지 않으면 안 되는 점, 가족이 사회민주화의 원동력이 되는 점(Building the smallest

democracy at the heart of society: 가족으로부터시작되는작은사회화)을강조하였다. 일본

에 있어서도 국제가족년의 이념은 아동과 그 가정에 관한 행정기관·연구자에 대해 정책·연구

발전과재검토를촉진시키는계기로서큰 영향을받았다고하겠다.

가족안에서의민주화, 가족구성원개개인의자기실현을존중하는국제적인흐름에서도아동가

정복지론지향은일본안에서도큰 역할을해왔다.

아동가정복지론지향은아동복지서비스가지금까지실현해온것을기반으로하는것 위에아동

과 가정을 둘러싼 생활의 변화와 국제흐름을 밟아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생활을 시야에 넣으면서

각각 주체적 생활을 영위하게끔 사회적 지원을 해 가는 것을 목표로 체계화를 시도해온 새로운

틀이다9).

7) 이러한 생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문헌은 다음과 같다.

高橋重宏, 『ウエルフェアからウエルビ一ングへ』, 川島書店, 1994.

柏女靈峰·山縣文治編, 『新しい子ども家庭福祉』, ミネルヴァ書房, 1998.

網野武博, 『兒童福祉學』, 中央法規, 2002.

山縣文治, 『現代保育論』, ミネルヴァ書房, 2002.

8) 山縣文治編, 『ソ一シャルウエルビ一ング事始め』, 有斐閣, 2000.

9) 柏女靈峰·山縣文治編, 『增補 新しい子ども家庭福祉』, ミネルヴァ書房, 2002, pp.8~14.

10) 高橋重宏, 『ウエルフェアからウエルビ一ングへ』, 川島書店, 1994.

11) 高橋重宏, 「子ども家庭施策の動向」, 日本總合愛育硏究所子ども家庭サ一ビス敎育·硏究ネットワ一ク編, 『別冊

發達21 子ども家庭施策の動向』, ミネルヴァ書房, 1996.

12) 총인구가유지되는 합계출산율의 수준이 일반적으로 2.08이라고 한다.

13)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硏究所, 『人口問題硏究』, 第53卷, 第３號, 1997.

14) 汐見稔幸, 『親子ストレス』, 講談社新書, 2000,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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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자화대책의움직임

급속한 소자고령사회의진행은 사회의 활력을 잃어버리게할뿐만 아니라, 아동의양육환경에도

큰 영향을미친다. 그로인해 1990년대에 들어서 일본정부는소자사회에대한해결방안들을강구

하여적극적으로움직이기시작했던것이다.

일본이 생각하고있는「소자화대책」들은 다른선진국에서 넓은 의미로 진행되고있는 가족정

책(Family Policy)들로서, 노동시장과의관계에서아동양육지원혹은육아와취업의양립지원을

말하는 문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일본뿐만아니라 어느나라에서든직접적인 대책만으로는효과

가 그다지 크게나타나지 않았으며 또한 각 나라의 사정에 맞추어져서 통합적인소자화 관련 정

책이이루어졌다.

유럽의 경험을 비추어 본다면, 사회보장면에서의 소자화 대책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대체대책

으로서추진된 파트타임고용의촉진을 구조화시킨것이더 큰 효과를나타낸 대응이였음이증명

되었다15).

일본에서큰 움직임의틀로서진행된소자화대책에는엔젤플랜(이후아동양육지원책의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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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생각하는데 있어서위기감을더하고있는자료라고汐見(시오미)는지적하고있다.

이러한 예측들과 맞물려서, 급속도로진전하는 소자화가 사회와 경제에 끼칠 영향들인 세금·

사회보장부담의증가와 실질 생활수준 저하 등 부정적인이미지로 인해 심각한 인구감소 시대를

앞둔일본사회는막연한불안감을나타내고있다.

현재일본의 출생수는 112만 3828인으로서전년도인 2003년의 115만 3855인에비해3만27인

이 감소하였으며, 출생율은 8.9(인구천명당)로서 전년도의 9.2보다 0.3이 낮아졌다. 합계출생율의

경우1.29로서 전년도인2003년의1.32보다 더 낮은수치를나타냈다(그림1) .

도도부현(都道府縣)별합계출산율(2003년)이가장높은곳은오끼나와현(1.72)이었고후쿠시마

현(1.54), 톳토리현(1.53)등의순으로나타났으며, 가장낮은곳들은동경도(1.00), 쿄토부(1.15), 나

라현(1.18)등으로서대부분대도시를포함한지역들이었다(그림2) .

그림1. 출생수및합계출산율의년차추이

자료: 후생노동성, 「통계정보」, 인구동태통계, 2003.

자료: 후생노동성, 「통계정보」, 인구동태통계, 2003.

그림2. 도도부현별합계특수출산률2003년

全國値 1.29
■ 1.50以上 <5>
■ 1.30~1.39 <11>
■ 1.20~1.29 <8>

1.20未滿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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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자화대책플러스원 (少子化對策プラスワン)

2002년까지의소자화에대한대처는아동양육과일의양립지원, 특히보육에 관한시책을중심

으로 한 것이였으나, 2002년 이후에는 이것들과 더불어 ① 남자를 포함시킨 일하는 방식의 재검

토, ② 지역에 있어서의 아동양육지원, ③사회보장에 있어서의 차세대지원, ④아동의 사회성 향

상과 자립의 촉진 등 4가지 시책들을 제정하여서 나라, 지방공공단체, 기업등의 여러 주체가 계

획적으로적극적인대처를하게끔유도하였다.

「일하는 방식의 재검토 정책」의 일환으로서 육아기간 동안 잔업시간의 축소,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도 최저 5일간 휴가취득추진, 임신·출산·육아휴업취득을 이유에서 기인한 불이익 방지,

다양취업형 웍 세어링, 단시간 정사원 제도의 보급 추진, 파트타임 노동자의 사회보험적용 등의

시책들은추진하였다.

「일과 아동양육의양립지원책」으로서는육아휴업취득률의목표치를세워남성은 10% (2002년

도 0.33%의 30배), 여성은80% (2002년도에는 64.0% )에 도달하게끔하였다. 더욱이아이들의간

병휴가제도의 보급률을 25% (2002년도 10.3% )로, 초등학교 취학시기까지 근무시간 단축제도의

보급률을 25% (2002년도 3.8% )로 제시하였다. 이러한목표치 실현을 위해남성을 포함한 육아휴

업을권장하는기업에대해서는육아휴업취득촉진장려금의창설, 일과가정의양립지표작성과가

정에패밀리프렌드리(family friendly)기업의보급을촉진하는것이다.

「보육서비스」로는보육서비스대기아동제로작전(보육소에들어가기위해기다리는아이가없도

소자고령화(少子高齡化)현상을경험하고있는일본사회의아동양육지원에관한정책적동향

1 2 8 보건복지포럼 (2005. 7.)

방향에 대해 1994년)과 특별보육대책등 5개년 사업(보육대책등으로서긴급으로정비해야될 목

표 1994년)등이 있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도도부현과 시정촌에서는 아동육성지원계획(지방

판 엔젤플랜) 책정을추진하게되었다.

더욱이, 1 9 9 0년대 후반기에는「少子化對策推進基本方針(소자화대책추진기본방침)」(1 9 9 9년)을

결정하여신엔젤플랜을발표하였으며세부추진과제들로서2004년도까지의정비목표를제시하였

다(표 1) .

엔젤플랜과 신엔젤플랜의 특징은, 아동양육지원을보육영역으로 특화시켜 보육니즈 파악을 더

아동양육지원니즈로 파악하여아동양육지원을새로운 보육서비스로서넓게 인식시키는 것이 되

었다. 엔젤플랜에서는 일과 아동양육의 양립지원, 가정에 있어서의 아동양육이 있었으나 전자가

중요시되는것으로인해후자의존재가흐려진것이되었다16).

소자화대책하에서이루어지는아동양육지원책의경향을山本(야마모토)은출생률향상실현이

라는목표만 강조되어아동복지본래의목적인“아동자신의성장을지원해 촉진시키는것”이라는

시점이그림자에가려있다고지적하고있다17).

더욱이 아동육성계획의 설정이념과 사업이 통일성이 없는 것은“아동양육기능을가진 가정에

대한 지원방법, 개입방법에 공통적인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 요인으로서 지적하여,

그 배경으로는아동의 권리인지, 부모·보호자의권리인지, 양자택일적으로간주하기쉬운아동양

육지원특정의합의형성의어려움이있다고밝히고있다18).

급속한 소자화의 진행은 이후 사회보장을 시작하게 하였으며 일본의 사회경제 전체에 급속한

구조적변화를 가져오게한 것으로예상되어진다. 이런상황들로인해 2002년 5월 고이즈미총리

는「소자화의흐름을바꾸기위한실효성있는대책」을 검토지시하여2002년 9월에종래대처들

과 더불어서「少子化對策プラスワン(소자화대책플러스원)」을 제시하였다.

15)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硏究所編, 『少子社會の子育て支援』, 東京大學出版會, 2002.

16) 엔젤플랜의 기본적 방향은 ① 아동양육과 일의 양립지원, ② 가정에서의 아동양육지원, ③ 아동양육을 위한

주택 및 생활환경의 실현, ④ 여유가 있는 교육실현과 건전 육성, ⑤ 아동양육비용의 경감 다섯가지였다.

17) 山本眞實, 「少子化對策と子育て支援、虐待への對應」, 『社會福祉硏究』, 第77號, 2000, p.120.

18) 山本眞實, 「兒童育成計畵（地方版エンゼルプラン）策定實態と今後の課題」, 『社會福祉學』, vol 4 1-1( N o .6 2) ,

2 0 0 0, p.5 2 .

표 1. 지금까지의일본의주요한소자화대책의흐름

1994년 12월

1999년 12월

2000년 4월

2001년 7월

2002년 9월

2003년 3월

2003년 7월

2003년 8월

2003년 12월

엔젤플랜책정

긴급보육대책등 5개년사업의책정(1995~1999년도)

소자화대책추진기본방침책정

신앤젤플랜책정(2000~2004년)

국민적인확대가있는대처추진에대해(소자화에대응추진하는국민회의)

일과아동양육의양립지원책의방침에대해

소자화대책플러스원(후생노동성)

차세대육성지원에관한당면대처방침(소자화대책추진관계각료회의)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안및 아동복지법개정법안을국회에제출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및 아동복지법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성립소자화대책기본법성립

행동계획책정지침

제5회소자화에대응추진하는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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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정하는 것 등을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구체적인시책에서는아동복지법등의 개별법에규정

되어져있으며이 법률에기초하여설치되어지는「소자화사회대책회의」에 의해검토된다.

③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次世代育成支援對策推進法)

2003년 새롭게 제정된 법률인「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은 ① 차세대육성지원대책에관해서

기본이념을 정하는 것, ②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주및 국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것, ③ 행동

기회책정지침(국가가발표), 지방공공단체및 사업주에대한행동계획의책정의의무화등을행하

는 것으로차세대육성지원대책을신속, 중점적으로추진하여다음세대의사회를짊어질아이들이

건강하게태어나길러질수 있는사회형성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 법은2015년 3월 31일까지를시한입법으로하여전국도도부현·시정촌(都道府縣·市町村)

에 구체적인행동계획의책정이2005년 4월까지로요구되어져있다.

2003년 3월, 일본정부는「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안」을 국회에제출하여7월에성립시켜

300명을넘는노동자를고용하는12,000개의대기업(일반사업주)과도도부현·시정촌(都道府縣·

市町村)등에행동기획의 책정을 의무화하게 한 것이다. 이것은보육서비스에치중한 소자화 대책

을 시정하고 잃어가고 있는 지역에서의 양육기능을재생하여 통합적인 차세대육성지원책을추진

해가려는것에그 의의가있다.

④ 신신(新新)엔젤플랜책정을향해

후생노동성전체의 일반회계총액은 21조 4,768억엔으로 2004년도예산에 비해1조 2,858억엔

(6.43%) 증가시켰다. 고용균등·아동가정국전체는 전년도에 비해 5.2% (545억엔)을 증가시켰으

나 이것은 아동수당의통년화와아동부양수당의자연증가등이큰 요인이되어전체로서보면긴

박한 상황이 되었다. 2004년 6월에 책정된「少子化社會對策大綱(소자화사회 대책대강)」을 기본

으로 소자화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아이들 심신이 건강하게 자라는 사회, 아이들을 낳아 기르는

기쁨을 느낄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기위해 2004년도중으로 중점시책의구체적 실시계획으로서

신엔젤플랜을대신하는2005년도부터새로운플랜인신신(新新)엔젤플랜을책정하게되었다.

28항목의구체적인행동을밟아구체적인실시계획으로서의「신신(新新)엔젤플랜」은 새로운플

랜에있어서현재지방공공단체와기업에있어서행동계획을책정하고있는것도있어, 일하는방

식의수정등의분야를포함하여, 사회전체로이후의5년간으로달성할목표에대해검토중이다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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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자는 의미단어)을추진하기 위해 공설민영, 분원, 설치주체의완화를 실시하고 파트타임 노

동자에 대해특정보육(주2~3일정도, 혹은반나절만)의창설, 보육마마(가정에서행하는 몇 명의

가정적 보육)를 활용, 복수기업간의공동설치를 포함한 사업소 내 탁아시설의 증설, 유치원의 일

시보육추진, 방과후 아동클럽의증설과장애아보육의 촉진, 보육소와유치원, 초등학교의연대를

말한다.

「지역의 아동양육지원서비스」의 추진책으로는 보육소 등 가까운 곳에서의 일시보호서비스, 아

이 키우는 부모가 모여서 상담과 정보를 교환하는 모임의 광장(つどいの廣場: 쯔도이노히로바)

마련, 지역 고령자와 NPO에 의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 아동양육지원센터(아이키운경험자 등이

상담과 서클을 지원하는 곳)활용, 아동양육지원상담원에 의한 정보발신, 아동양육지원 위원회를

초등학교구에설치하는것들이다.

이렇게 제시된 추진책들은정부가 통합적으로움직여, 후생노동성은「소자화대책추진기본부」를

설치했다. 대책의틀과「일하는방식의수정」, 「지역의아동양육지원」을 중심으로착수해야할과제

에 대해입법조치를검토하였다.

(2) 최근의아동양육지원책에관한움직임

① 차세대육성지원대책(次世代育成支援對策)의추진

1990년대를 통해 여러 가지의 대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의 상승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문제들은일본의장래에관하여서도중요한과제였으므로기업을포함한국민전체의

관심을끄는동시에정부로서도적극적인자세를 나타내는표현으로서「소자화대책」이라는 용어

를「차세대육성지원대책」으로 용어를 변경 사용하여 새로운 대처방안을 개시하게 되었다. 즉, 차

세대육성지원이라는표현은 사회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자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으

로 바꾸어 놓은것이다. 이러한움직임속에서 2003년에일본정부는「소자화사회대책기본법(少子

化社會對策基本法)」과「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次世代育成支援對策推進法)」등 두 가지 새로운

법률을제정하게되었다.

② 소자화사회대책기본법(少子化社會對策基本法)

국민생활에 심각하고 다양한 영향을 미칠소자화 사회를 고려하여, 2003년에 장기적인 시점으

로 적기에 대처하기 위해 ① 소자화 사회에 있어서 시책의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는 것, ②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책무를 명확히하는것, ③ 소자화에대처하기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19) 2 0 0 5年度雇用均等·兒童家庭局豫算槪算要求の槪要, 『次世代育成支援のさらなる推進と公正かつ多樣な鬚き方

の實現』,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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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양육가정에대한경제적지원

출산당시소득보장과출산후 장기간에걸친육아에드는소득보장은중요한의미를가진다. 보

통 선진국에서는고학력화로인해교육비가많이들고육아에드는소득보장은중요한문제가된다.

일본은 대기업의 가족수당, 세금의부양공제, 아동수당이 세 가지 종류로 폭넓게 그러나 얇게

소득보장을하고 있다. 특히저소득자에게있어서 세금공제는 거의없고중소기업의경우는 가족

수당도부족하기때문에아동수당에의존할수밖에없다.

최근일본에서는사회복지측면의아동가정복지서비스의아동양육에관련된 소득보장으로서아

동수당을확대·확충하게되었다.

1) 일본아동수당시스템의움직임

일본은 사회보장으로서의료보장정책은 각종 의료보험제도 및 양육의료, 육성의료의공비부담

제도가 있고 소득보장의 면에서는 아동수당, 아동부양수당, 특별아동부양수당, 장애아복지수당,

위족연금, 생활보호등이있다.

사회복지면에서아동수당, 아동부양수당및 특별아동부양수당의급부에대해서는각각적용대

상이 되는 아동을 감호하는 자 등 수여자격자의 부양친족 등의 유무 및 그 수에 따라 정령에서

정해진소득의제한한도액에따라지급되어지는것이된다20).

일본은헌법제 25조에의해, 아동을포함한 전 국민은최저한도의생활을 영위할권리가 보장

되어있다. 일본에서는상당한 생활수준에대해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해, 부모혹은아동에 대해

책임을가진양육자를지원하기위해수당을지급하고있다.

아동양육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소자화의 원인의 하나로 되어지는 듯, 아동양육은 가정경제

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후의소자화 대책을 생각할 때에도 이런금전급부서비스에 대해서 보다

검토가이루어져야된다고보여진다.

아동가정복지서비스에있어서 금전급부는 아동수당, 아동부양수당등의 각종수당, 출산육아일

시금등의건강보험제도에의한경제적 지원, 연금제도에의한경제적 지원, 유치원입학장려금등

여러가지형태로아이들과그 가정을경제적인측면에서지원하고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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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신신(新新)엔젤플랜에서보육·아동양육지원사업에특히 계획적으로 구체화시켜야

될 부분에대해서는<표2>와 같다.

표 2. 보육·아동양육지원사업등 특히계획적으로정비를필요로하는사업에관한요구상황

항 목

취학전아동의교육·보육의충실

○보육소에들어가는아동수의확대

○연장보육의추진

○일시·특정보육의추진

○휴일·야간보육의추진

○영유아건강지원일시돌봄의추진

○다기능보육소등의정비

방과후 대책의충실

○방과후 아동클럽의추진

지역에있어서아동양육지원의충실

모임의광장(쯔도이히로바)사업의추진

○지역아동양육지원센터의정비

○페밀리서포트센터의정비

아동학대방지대책의추진

육아지원가정방문사업의추진

아동가정지원센타

아동양육단기지원사업

소규모그룹케어의추진

자립원조홈

정서장애아단기치료시설

소아의료체제,주산기의료체제충실

○소아구급의료지원의추진

○주산기의료네트워크의정비

2004년도

예산

207만인

(그중저연령아70.4만인)

13,100개소

5,000개소

750개소

500시정촌

268개소증가

총계2,180개소

12,400개소

500개소

3,000개소

385개소

957시정촌

60개소

46만인

527개소

40개소

20도도부현

300지구

28도도부현

212만인

14,000개소

7,500개소

820개소

550개소

200개소증가

13,300개소

1,000개소

3,300개소

395개소

957시정촌

68개소

46만인

623개소

44개소

25도도부현

300지구

34도도부현

저연령아68만인

10,000개소

3,000개소

300개소

500시정촌

계2,000개소

11,500개소

--

3,000개소

180개소

--

--

--

--

--

--

(2001년도) 360지구

47도도부현

2005년도

요구

(참고)신엔젤플랜에서

2004년도목표치

자주: ○표시는신엔젤플랜에서의목표치를 올렸던 사항
자료: 후생노동성, 「사회보장심의회 자료」, 통계자료, 2004.

20) 아동권리조약일본정부 제1회 보고서, 1996년 5월.

21) 山縣文治, 「在宅兒童を對象として子ども家庭福祉サ一ビスの實際」, 『よくわかる子ども家庭福祉 第２版』, ミネ

ルヴァ書房, 2004,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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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수당제공과아동양육지원의필요성

일본에서는“자녀를양육하는데불안감이크다”, “자신이없다”, “아이를좋아하게되는것이어

려워졌다”는 등 어려움을호소하는가정이많다. 여러사회적인지원이필요한부모는자녀양육을

같이 털어놓을 지역주민이 없거나 일시적인 보육이 어려운 가정이 있는 등 여러 면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통계상으로도「맞벌이주부」보다는「전업주부」가 보다아동양육에대해자신이없

거나자신의 시간이 적다는 사람이 많다. 일본은취학전 아이들의평일낮시간의 생활장소에대

해 보면, 보육소가27%, 유치원25%, 그이외가 48%이다. 그이외란 거의자신의 집을말한다. 3

세 미만아이의경우는집에서있는경우가 80%를 넘는다22).

한 쌍 한 쌍의부모자녀를 볼 때 생활하는면이다양화되고 있는부모자녀의지향의 어긋남이

점점더 현저하게되어가는것, 또한이에더하여 아동양육의경험의축척이적은세대가부모가

되어가고있는점 등이그 배경으로생각된다(그림3) .

아동양육지원의 필요성은 일과의 아동양육으로의 양립지원이라는 의미보다는 이러한 부모와

아이에 대한 지원즉 가정에 대한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일을 하지않고집에서 아이를 양육하

는 가정도일을하면서 아이를키우는가정도아이를키우는데 있어서드는비용, 경제적부담은

어느가정이나큰 부분을차지한다.

보육소, 유치원, 가정이라는기본적인 틀 안에서 아이와 가정에 대한 지원급부로서의아동수당

은 보편적인아동양육지원책으로서큰 의미를가지고있다(그림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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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과 관련된 수당지급에는, 아동부양수당지급, 특별아동부양지급및 장애아복지수당지급

(표 3 아동수당·아동부양수당·특별아동부양수당의개요참고)이있다. 또유아혹은 영아의 건

강유지 혹은증진을 위해 건강 만들기와영양관리에 대해 그룹 웍과영양식품의 지급 등이 이루

어지고있는모자(母子)보험에의한유아또는유아에대한영양섭취에관한지원이있다.

주거, 주택에 관한 보조서비스에는 첫째, 생활보호법에의한 생활보조, 주택보조로서, 빈궁하여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일반법으로서생활보호법이있어 의식 혹은

일상생활의수요를 충족하기 위해필요한 주거, 보수 그 밖의주택유지를 위해필요한 것들을 한

도 내에서금전급부혹은필요에 따라서는현물급부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둘째, 주택금융공고

에 의한주택자원의급부는장기, 고정, 저금리의주택자원을안정적으로제공한다. 셋째, 공영주택

의 건설로국가및 지방공공단체가협력하여, 건강으로문화적생활을영위하기위해부족한주택

을 건설하여이것을주택에빈궁한저소득자에대해저렴한집세로빌려주는것이있다.

표3. 아동수당·아동부양수당·특별아동부양수당의개요

목

적

지

급

대

상

자

수

당

액

아동수당

아동을양육하고있는자에게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에서

의 생활의안정에 기여하는동시에

다음세대사회를짊어질 아동의건

전한육성및 자질의향상을위함

의무교육취학전아동

(3세부터 9세 되는 3월31일까지의

아동의양육자)

첫째아 5,000엔

둘째아 5,000엔

셋째아 10,000엔

아동부양수당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아동이 육성되는 가정의 생활안정

과 자립의 촉진을 기여하기 위한

해당아동에 대해 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여 아동의 복지증진을 꾀하

기 위함

부모의 이혼등으로 인해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지않는아동( *18세에

달하는 날 이후의 첫 3월 31일까

지, 혹은 20세 미만으로 일정의 장

애를 가진 아동)을 감호양육하는

어머니등

아동1인의경우 42,370엔

아동2인의경우 47,370엔

3인 이상아동1인의가산액

3,000엔

특별아동부양수당

정신 혹은 신체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에 대해 특별아동부양수

당을지급하는것으로이들의 복지

증진을꾀하기위함

장애아(2 0세 미만으로, 정신 혹은

신체에정령에서정한정도의 장애

를 가진 아동)을 가정에서 감호양

육하는부모등

1급 51,550엔

2급 34,330엔

22) 후생노동성, 「취학 전 아동이 있는 곳」, 통계자료, 2003.

0% 20% 40% 60% 80% 100%

그림3. 취학전 아동이있는곳

취학전 아동전체

3세 미만아동 16.3 보육소 83.7 그이외

26.5 보육소 25.0 유치원 48.5 그이외

자료: 후생노동성, 「사회보장 심의회 자료」, 통계자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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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화되는동시에 지급액도개선되어지는등 개정이 되어1992년 1월 1일부터실시되었다. 더욱이

2000년 6월부터는지급대상아동이3세 미만에서의무교육취학전 아동으로올려졌다.

통합적인소자화대책을추진하는일환으로서아동양육가정의경제적부담의 경감등을 꾀하기

위한관점에서, 2 0 0 4년 4월 1일부터지금대상이초등학교3학년(9세되는첫년도말)까지확대되었다.

새롭게아동수당을받는아동의보호자에대해서시정촌(市町村)의창구로인정청구등의절차

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개정에 따라 신규청구 등은 법 시행일로 부터 2004년 9월 30일 까지

수급된것에한하며, 전액공비로서국가가 3분의 2를, 도도부현(都道府縣)이6분의 1을, 시정촌(市

町村)이6분의 1를 부담한다(공무원의경우는전액소속청이부담하는것으로되어있다) .

4) 아동수당제도의기본구조

아동수당의종류는 아동수당법안에서구분되어지는데, 3세 미만 아동과, 3세 이상 9세되는 첫

3월 31일까지의아동(초등학교3학년 수료전 아동)으로그 대상이나누어진다.

3세 미만아동은, ①아동수당② 특례급부(법부칙제 6조 급부) 두가지가있다.

소득제한에의해아동수당을받지 못하는 샐러리맨(후생연금에가입한 사람)등의특례로서, 소

득이 일정액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아동수당과같은 액수의 급부가 지급된다. 3세 이상 9세되는

첫 3월 31일까지의아동(초등학교3학년 수료전 아동)은, ③초등학교3학년수료전 특례급부(법

부칙제 7조 급부)로3세 미만의아동수당이해당된다. ④초등학교3학년수료전특례급부(법부칙

제 8조 급부)로 3세 미만의아동의특례급부(법부칙제 6조 급부)에해당된다(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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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아동수당법변천과최근개정

일본의아동수당법은1971년 5월에제정되어그 다음해1월부터 실행된것이다. 아동의양육자

에게아동수당을지급하는것으로가정에있어서 생활의안정을기여하는동시에그 다음사회를

짊어질 아동의 건전육성과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일본의사회보장제도의일선을 담당

하는것으로창설된것이다.

아동수당창설당시는아동(1 8세 미만)을 3인 이상 감호(監護)하는부모 등을 대상으로의무교육

수료전의셋째아 이후의 아동에 대해서 지급되었으나1 9 8 5년의 법개정으로아동을 2인 이상 감호

(監護)하는부모에대해의무교육취학전의둘째아이후의아동에대해지급하는제도로개정하였다.

1991년에는 아동의 양육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 기르기

위한환경조성」의 하나의 축으로서세대간의상호부조및 아동을양육하는가정에대해아동양육

지원의 강화의 관점에서 지급대상아동이첫째아로 되어 지급기간이단계적으로 3세 미만으로 중

그림 4. 취학전아동을대상으로한 아동양육지원급부의현상

자주: 1) 취학전 아동에 대해 본 것이므로 방과 후 아동클럽은 제외되어 있다.
자주: 2) 금액은2 0 0 3년도예산, 명수는취학전 아동수가2 0 0 1년 1 0월, 보육소가2 0 0 2년 4월, 유치원이2 0 0 2년 5월.
자주: 3) 한 명당 금액은 여기서 기재된 인수에서 제외된 산출.
자주: 4) 유치원은 2002년도 예산으로 약 4,515억엔, 한명당 25.5만엔의 급부로 되어있다.
자료: 차세대육성지원책에관한 연구회 보고서, 차세대육성지원시스템연구회(감수), 2003년, p.39 일부수정.

자료: http://www.mhlw.go.jp/topics/2004/06/tp0622-1.html 후생노동성
자료: 雇用均等·兒童家庭局育成環境課兒童手當管理室指導係, 2004.

표4. 아동수당제도의연령구분에따른수당구분

▶ 3세 미만의아동

국민연급가입자

① 아 동 수 당

후생연금등 가입자

②특례급부(법부칙제 6조 급부)
①아동수당

▶ 3세 이상초등학교3학년수료전 아동

국민연급가입자

③초등학교3학년수료
전 특례급부

(법부칙제 7조 급부)

후생연금등 가입자

④초등학교3학년수료전 특별급부
(법부칙제 8조 급부)

③초등학교3학년수료전특별급부
(법부칙제 7조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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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달리대상자인아동이감소하고있는소자화현상에있어그 비용이증대되었던것은아니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제도를구상하는데에있어서사회보장전체적으로본 경우새롭게대폭

부담액증가가 되지않도록고령자세대의이해를얻으면서고령자 관계급부의증가를 어느정도

억제하며 이것을 지탱하고 있는 젊은세대의 부담증가를억제하는 것과 동시에 아동양육지원시책

을 보다충실히꾀하기위해급부구조의개정을추진하는것이적당하다고보여진다.

이런급부구조의개정을 통하여, 현역세대의실질적인부담수준을경감시키는것이가능하다면

세대간의공평확보, 연금제도를비롯한 세대간 부양을 기본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에대해 젊은세

대의이해를얻을수 있는것으로연결된다.

또한그 결과로서소자화 대책을 지탱해 나갈시책이 증가되는것이라면, 사회보장제도의안정

이라는점에서도의의가있다고볼 수 있다.

5. 결론및 제언

일본의 소자화 문제, 아동양육에 관한 문제는 주로 고령사회와 관련지어 움직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아니다. 일본에서고령화사회라는단어가등장한것이1979년 후생백서에서였다. 한편소

자사회(少子社會)라는단어는 그것보다한참 후인 약 10년, 1993년 후생백서에서처음 등장했다.

일본은 소자화를 적극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0년 전부터다. 소자고령사회

(少子高齡社會)를후생노동성에서는“an aged society with fewer children”으로 영어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에서도소자고령사회는‘소자사회and 고령사회’로 표현하고 있다. 소자화가

진행되는고령사회라는표현으로그 중심내용이고령사회라는것을읽을수 있다25).

서두에서도언급하였지만소자화를생산연령인구의감소등으로인해빚어지는사회활력의저

하 등의 인구문제와경제문제로서인식되어지는것이었다. 이것은아동자신의 문제라고하기보다

는 사회의 존속에 관한 문제로서의 소자화 문제를 바라보게 한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고

또한그에맞추어부모가부모로서자라는시점, 이른바아동자신의생활에직접적으로닥치는문

제로서보는견해도존재한다.

아이들 자신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부등교 문제, 이지메, 사춘기문제 등 아동측면에서의문

제도 있지만 아이를 기를 때의 부모의 측면에서도 그에 따른 어려움과 불안감은 아동 양육력을

저하시킨 큰 논점이라고볼 수 있다. 正高(마사타카)는소자화와 부모양육 능력의 저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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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동수당시스템의문제점

일본아동수당시스템의특징으로서첫째, 제도실시가다른외국선진국에비해늦었다는것이

다. 이것은 일본 아동수당 시스템이 1972년에 도입되어 이미 그 당시 세계 62개국에서는 아동수

당이실시되고있었다는것이다. 작게나아서 크게 기른다는것을이념으로 하여창설된 일본 아

동수당시스템이생긴지30년이넘는지금큰 성장이였다고는말하기어렵다.

둘째, 사회보장·사회복지제도안에서아동수당의위치가명확치않다는것이다. W. Beveridge

는“아동수당을부모가책임을 다하기 위한보조로서, 사회가새로운 책임을 이어받는 것23)”이라

고 중대하게 그 위치를 말하고 있으나, 일본 사회보장·사회복지 안에서의 아동수당의 비중은

0.5%에도가지않는것이다.

셋째, 지급대상이확대는 되고 있으나 지급대상의 범위를 한정시키고 있는 것이다. 연령요건과

소득제한에의한것이기 때문이다. 선진외국의경우 100%지급이라는것이있으나 아직까지일본

의 경우는대상확대선에그치고있다.

넷째, 아동양육을위한경제적지원기능으로서는부족하다는점이다24).

아직까지 많은시스템 상의문제점들을안고 있는일본이지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다는점

은 아동양육지원의시스템으로서큰 의미가있다.

이상적인아이수를낳지않는가장큰 이유로서아동양육에드는교육비, 양육비의부담이 높

은 것이라고 조사결과가보고되어지고있다. 따라서, 소자화대책으로서는금전급부, 이용료와세

금의경감, 소득제한의완화등 경제적인지원이필요하게된다는점에서현재일본에서이루어지

고 있는아동수당의연령요건의확대 및 소득제한의완화, 유치원과보육소의보호자부담의경감,

지역진흥권의급부등의시책은중요한아동양육지원책이라생각된다.

6) 사회보장으로서요구되어지는아동양육관련비용의증대

차세대육성지원시책의충실을검토하는데 있어서일본은이후에도고령화진행도동시에이루

어지는가운데사회보장부담의증가를염려하는소리가크다는것을감안하여, 사회보장비용전체

를 시야에넣어가면서생각할필요가있다.

한편 아동양육지원시책은 고령화의 진행과 함께 비용의 증대가 예상되어지는 고령자관계시책

23) W. Beveridge, 1942 참고.

24)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硏究所編, 『少子社會の子育て支援』, 東京大學出版會, 2002, p.21. 25) 所 道彦, 「英國の家族政策」, 山縣文治, 『ソ一シャルウエルビ一イング事始め』, 有斐閣,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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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와 사회적(社會的) 케어가상호보완적인 기능으로 이른바 사적(私的) 케어를지원하는 것으

로서의 사회적(社會的) 케어를새로운 복지시점의 전환을 주장하면서, 山縣(야마가타)는원조(援

助) 대상으로서①아동, ②부모, ③아동과부모의 관계로 보고이들대상을 포함한 ④육성환경(가

정, 지역사회)의성장, 4가지를제시하고있다. 아동만이아닌부모도성장하는주체로서원조하는

것이중요하며, 아동의성장발달에따른적절한 기능을 해야할 부모측면에서 부모의 성장원조를

강조하고있다27).

山縣(야마가타)에의한분류를 연용하여 보아도 일본의 시책은 아동양육에대한 환경정비로의

시책이며,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시책이다. 하지만 ①아동 본인, ③아동과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Strength perspective와 Social Work적인개입의부족을볼 수 있으며, 건전육성이가능

하도록하는아동의입장에선 정책은그다지많다고보기어렵다.

(3) 아동양육지원전반에걸친부모의불명확한위치

가정기능의약화라는것은패전후 약 60년간해결해야할 부분으로계속해서낡으면서도새로

운 문제로있는동시에그 실태는불명확한체로있다고말할수 있겠다28).

행정과 공적지원 기관이 Paternalism에 빠지는 것이 아닌 부모(양육자)와 함께 한명의 아동

보다 더 좋은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양육지원시책을설정하여 실시하는 안에서도

아동과 그 부모, 각각에 대한 권리옹호 및 Partnership으로서의 공적(公的) 책임을부모와 함께

해야한다.

(4) 서포트실천기관에대한전문적지원의필요성경시등이보여진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보육서비스의증대는 이용자의 확대, 아동의주체적인 활동 증가 등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그 이외의아동복지시설, 기관에대한전문적인지원이적음을알 수 있다. 

물론 아동학대 문제등으로 인해 아동보호(under the child care protection)부분도 힘쓰고

있음을 부인하지않지만 보육소 이외의민간기관인아동양호시설, 유아원, 아동자립지원시설등에

대한보다전문적인시각에서의접근이중요하리라본다.

아동만을시야에넣는실천이아니라, 아동, 가정, 특히아동과가정의 관계에대해측면적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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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가 없다고는볼 수 없다26)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소자화가 부모의 양육능력을 저하시

킨 것이라는견해이다. 아동과부모가 상호작용하에 마주보고있다는 점을 생각하여볼 때 소자

화가진행되는점은아동가정복지적인측면에서도중요한의미를시사하고있다.

1) 일본의아동양육지원책이가진특징과그에따른논의점

(1) 보육영역의특화로인한대상의한정과축소

엔젤플랜, 신엔젤플랜, 2003년에는「소자화사회대책기본법」과「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등

두 가지새로운 법률까지제정하면서나라 전체가 소자화 문제, 아동양육지원을고려하며 시책을

진행시키고있다.

이것은 추진제도의정비라는점에서도아주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아동복지, 아동가정복지서비

스에있어서도그 방향을고려하여개편하게하는큰 원동력이된 것이다. 또한서비스의양을확

보하기위해시책안에서영유아기의보육시책을중심으로사업을 전해하여아동양육과취로라는

양립지원, 재택(재가)아동양육층에대한 지원 등의관점에서 각 시책들의목표치의 설정은 양적

확대를의미한것이라고보겠다.

이렇듯 일본은 보육영역으로 특화시켜 지원책 대상이 한정축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

금 일본에서는아동학대와아동양호, 아동권리옹호문제가곪아가는문제로되어있다.

(2) 아이스스로의성장을지원하는시점의결여

사회복지서비스의기본적으로기대되는점의하나가“지금여기에있는문제”를 현실적으로해

결하거나완화시키는것이다. 이것은그때그때를치료하는시책이다. 아동가정복지서비스에있어

서 중요한위치를차지하는보육서비스의전개는거기에있는문제에대한대응이라보여진다. 여

기서 새롭게 일본에서는 문제로 의식되는“지역에서의아동양육지원”이 중요 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다. 그에 대해 차세대육성지원책과신신(新新)엔젤플랜에서도지역에서부터움직이는 지원책도

포함되어있다.

아동복지영역에서아동양육지원에관해 언급하고 있는 연구자인 山縣(야마가타)는사적(私的)

26) 正高信男, 『ヒトはなぜ子育てに惱むのか』, 講談社新書, 1995.

27) 山縣文治, 『現代保育論』, ミネルヴァ書房, 2002.

28) 藤崎宏子, 「現代家族と『家庭支援』の論理」, 『ソ一シャルワ一ク硏究』, vol.26 No31, 相川書房,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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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을하도록 2006년까지국고부담금을감축, 폐지한다는것이다. 사회보장사회복지관계에미

치는영향은커진다. 각지역의자주성과재량을높게하여지방분권을추진하고자하는이념은존

중되어야될것이지만 아동복지측면에서보면아동의 복지와 교육, 차세대육성지원책을일제히 늘

어트린지방재원에서이루어지는것으로하는제안이된다. 이것은차세대육성지원시책전반의체

계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또 그것을 장애자시책 혹은 고령자시책에서는어떻게 정합화해 나갈 수

있는가가지금부터의검토대상이라생각된다.

현대지역사회와가정은급격히 변화하고있다. 그변화가운데다양화되는니즈를 정확히 파악

하고대응하기위해서는지역간의격차가없는아동양육지원으로서의아동복지가사회보장·사회

복지행정체계안에서통합적으로검토될필요가있다. 일본은아동양육지원책이뿌리내리기시작

한 단계이며, 소자화의진전은 잠재성장률의 저하, 시장의 축소, 고령화에 의한 사회부담의 증가

등을초래할것이다. 그러므로소자화를가능한한 억제하기위한정책의움직임이라기보다는미

래사회의 희망으로서의아동과 그 가정을 지원하는정책으로서 아동양육지원책은충분히 의의가

있다고보겠다.

한국은 1.17 충격으로 대표되는 출산율로 어느 나라 못지않은 소자고령화 스피드를 기록하고

있다. 도시중심, 수도권중심의 인구분포를 가지고 있어 일본보다 더 심각한 초(超)소자고령사회

에 들어갈것임을예측하고아동양육에관한문제를심각히고려해야된다. 단순히일본의아동양

육지원책을주시하는것만이아니라현 일본의상황들을뛰어넘어다가올 한국소자사회를준비

하지않으면 안되는 단계에 와 있다. 고령화배후에 있는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부분은 한국상

황에맞게검토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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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필요하리라보여진다.

2) 아동가정복지서비스로서의아동양육지원책평가

일본의 소자화 대책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물론 적극적인 평가도 없지

는 않다.

필자자신의소자화에대한평가로서는엔젤플랜, 신엔젤플랜실시후 출생률의움직임을보아도

유효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고있다고 보며, 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는아동학대와아동과 관련

된 심각한사건들이줄어들지않고있으며오히려그 대응도만족할만큼의수준에는도달하지않

고 있다고본다. 그러나보육서비스와아동양육서클등 자발적이고주체적인지역에서의움직임과

활동이 이루어지고있는 것은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본다. 의도적인소자화 대책이 오히려

실시되지않았더라면지금보다더 높은혹은더 낮은출산율을낳았을지는알 수 없는일이다.

문제의식 혹은 대상에 따라 정책평가는 가능하다. 눈에 보이는 수치로서 출산율 증가를 위한

대책으로서 평가는 객관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필자자신은 아동가정복지서비스 연구라는

입장에서, 광의적으로는출산율의상승이라는부분도 다루겠지만, 출산율증가를 위한아동양육지

원책으로서가아닌당면문제로서의아동양육·아동성장, 가정지원이주요한 연구관심임으로아동

가정복지서비스의양적 확보, 아동수당등으로 아동양육에 관한 경제적 지원의 확충, 사회전체가

움직이는 소자화 대책 추진 시스템 확보는 충분하다고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유효효과는 있다고

평가할수 있다.

아동양육에관련된정책으로서비스의양적인측면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고한다면그와동시

에 질적인 측면도 중시하지않으면 안될 것이다. 기존하는현 아동복지시스템을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위한움직임도필요하다.

2003년 아동복지법개정에서중요한 포인트는 종래 통지 사업이였던 아동양육지원사업을법정

화시켰다는 것이다. 21조 27항에「시정촌(市町村)은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그 구역 내에서

방과 후 아동건전육성지원및 아동양육단기지원사업등 이 착실하게실시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를 실시할 것을노력해야된다」고 더했다. 이 법률에서아동양육지원사업을법정화했다는것은 큰

의미를가진다.

일본은소자화대책에대해관심이높음에도불구하고지역특성에맞게아동양육에대해지원책

이 많았다고는 보기 어렵다. 정치적인 움직임의 하나인 삼위일체개혁이라는움직임이 있다. 이것

은 지방자치제, 지방분권이라는점에서 지방의 권한과 그 책임이 대폭확대되어지역사정에맞는


